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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ofthe Standing Committee ofthe NationaIPeople'sCongress

onthequali6cationofHKSAR 1egislators

The Goven ・ment of the Hong Kong SpeciaI AdministrativeRegion

(HKSAR)amouncedonlINovember2020thedisquali 五cationof 角 urmembers

ofthe LegislativeCouncil(LegCo)inaccordancewiththeDecisionmade bythe

Standing Committee oftheNationaIPeople'sCongress iPCSC) on the same

day on the quali負cation ofED くSAロス 1egislmors. These 化'urmembers were

disqualiゴ丘ed 丘omhunninginnextyear'selection 貴)rtheseventh-termLegCo, but

until l1 November 2020 had been allowedto stayona 賃ertheN □PCSCextended

the sixth-termLegCo 貴)rnolessthanoneyear. lwritetosetoutthebackground

ofand dispel any misunderstanding aboutthe J□PCSC'sDecision.

Fundamentally, HongKong is aninalienablepa コnofthepeople'sRepublic

ofChina RC).Theconceptof" 。neCount ぴ ,TwoSystems"wasadvanced,

五rst and 貴)remost,torealise anduPholdnationalunity. U1icle l04 ofthe Basic

Law of the rllくSALIミ requires designated public oG丘cersincluding Legco

members,When assuming of三6ce,to swearto upholdthe Basic Law and swez江

allegiance to the rllくSAロス in accordance withthe law.Such requirements are

alsothelegalconditions 長)ranindividualtohun 貴)ranelectionasprescribed in

Hong Kong's relevantlocallegislzltion.

To putthe issue in itspropercontext,inrecentyears,some people ofHong

openly advocated the notion of “Hong Kong independence".SeveralKong



LegCo me]・ーbers‐elect ofthe sixth-termLegCo,intakingtheoath under AII1icle

l04oftheBasicLaw,deliberatelyalteredthewordingoftheoathtoadvocatethe

notion of “Hong Kong independence" ・ Consequently,the ト{PCSC,being the

highestorganofpowerinthePRCchargedwiththeresponsibilitytomonitorthe

i1ローplementation of the Basic Law,made an lnterPretation of Aローicle l04 on

7 November2016. ThelnterPretationwhichislegally binding 。n the EIIくSAIIミ

makesitclearthat,ifaPersonmakesa 魚 lseoath,or,who,a: 賃;ertakingtheomh,

engages inconductinbreachofthe oath,thepersonshallbearlegalresponsibility

inaccordancewiththe1aw.

Fourmembers ofthesixth ‐termLegCo,namelyNIIA1vinYeung,DrKwok

Ka‐ki,ハ/lrDennis K‐wokandNIIKennethLeung,hadsubmitted nomination t。

run 云or the 2020 LegCO GeneraI E1ection that wasoriginally scheduled 貴)r

6 SePtember. Theirnominationswereinvalid 砿 edbyRetun1ing 0fコ丘cers be云ore

the endofthenominationPeriod,andtheyhencelostthequali] 丘cation 貴)rrunning

云or the election of the seventh ‐tenn LegCo. The Retun[ling of 五cersclearly

stを=〔ed that the behaviour ofthe お ur persons was not incompliance with the

declaration requirement 云or candidates under therelevant section of the local

electorallaw,i.e.toupholdtheBasicLawandpledge allegiance to the rllくSAロス

ofthepRC.

ln view ofthe severe epidemic situation ofthe coVDD ‐19epidemic,the

モロくSAJヱGoven11nentannouncedon31July2020thatthe2020LegCOGeneraI

E1ection wouldbep 。stPoned 恥 rayear. Toresolvethe problem ofa lacuna in

thelegislaturearising 丘omthepostpone ・エlentoftheelectionoftheseventh ‐term

LegCo 角 r ayear, the PCSC made a decision on lI August2020thatthesixth-

term LegCo "will continue to dischargeits duties 長)rnolessthanoneyearuntil

the commencement ofthe seventh-termLegCooftherll くSAI1 "That decision

ofthe {PCSCwasmade 貴)rhandlingthe continuedoperationofthesixth ‐term

LegCo, and did not touch on whether members ofthe sixth‐termLegCo were

qualiコ日edtostayornot.

The 角 ur LegCo me1=ーbers were decided by Retunning 0一日丘cers in

accordance with the law to be not genuinely upholding theBasic Law and

honouring the pledge of allegiance to the rllくSAIIえ ofthe PRC. 工twould be

illogicalto allowpersons who were ineligibleto contestinaLegcoelection to

continue to discharge their duties as members ofthe LegCo. As the above-

mentioned issue involves the JEPCSC'sdecisionmadeon lIAugust2020an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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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terpretation of ローicle l04 ofthe Basic Law,the EIIくSAロミ Goven11nent could

nothavedecidedonthequali コ丘cationofthe 化)urmembersonitsown. There]&)re,

itrequestedthe CentraI People ≦ Goven=nenttoinvitethe {Pcsctoresolve the

Problem 丘o1m a constitutionaIPersPective.

The JEPCSC Decision s:peci6es the actS ofa Legco ハ4emberWhich are

considerednottobeinco]mP1iance ′iththe1ega1requirementsandconditions on

uPholdingtheBasicLa wandP1edgingallegiancetotherll くSALIミ. Theyinclude:

. advocating or suPPo"ing "HongKongindePendence つつ;

・ re鏡 sing to recognise the PRC'ssovereign 夢 overHongKong and the

exercise ofthesovereign ぢ ;

. soliciting intervention by Foreign or external 賞)rcesinthe モロくSALIミ's

a〕ぼairs;or

. can yingoutotheractivitiesendangeringnational security

vvhen the member is so decided in accordanceWith law, he or she is

immediately disqualiコ6ed 丘om being a LegCo member. The 北'urincumbent

legislzu;orswhohavebeendisquali コ6ed 丘omthenextelection 角 rengaging inthe

abovementioned act(s)werethusimmediatelydisquali 行ed.

Againstthe above background,Wewouldliketostressthat-

a) the M CSC Decision is reasonable,justi 五able,andmadeinaccordance

With the Basic Law,which stiPulatesthataLegCo membermust uphold

the Basic Law and swear allegiancetotheEII くSALIミofthePRC.The 化)ur

LegCo members who were disqualiコ日edwer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lawto be not qualiゴ6ed 貴)rthe LegCo election 貴)rnotuPholding the

Basic La「w andhonouring the P1edge ofallegiancetotherll くSALIス;

b)theDecisionprovidesclearguidanceonthelegalconsequence ofaLegCo

ハ4elエーber's 魚 ilure to comP1ywiththelegalrequire 立lentsofuPholding the

Basic Law of the EIIくSAIIス and swear allegiance to the rllくSAL1ス. lt will

help ensure that no legislator would commit thoseacts leading to

disqualiコ日cation inadvenently;and

c)nocountryintheWorldwouldtolerateactsbyitscitizensasseeking 危 reign

countries or externaI Forces to inter云うre in internal a]臣airs, advocating

sanctions on the country,or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Ev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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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1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it isclearly stiPulated that

restrictionscanbeimPosedbylawonce 賃ainbasicrights and 丘eedoms of

individuals貴)rthePurPoseofsa 金guardingnationalsecurity.The J]PCSC

Decision aims exactly to target those universally unacceptable acts

undernnining sovereignty and nationalsecurity.

Swearinga11egiancetothesystemofthecountryandupholdinglaws ofthe

stme is indeed an interllationalnonn 貴)rPublicof ョ五cers. Forinstance,members

ofthe UnitedStates(US)CongressmustswearthattheywillsuPport and de免nd

theUS Constitutionor 髭lcecriminalcharges. lntheUnitedKingdom, △4embers

of Par1iament who re1iise to take an oath of a1.egiance to theCrown cannot

assume ofョ丘ce. 1nJapan,theEmperorortheRegentaswellas ハ江inistersofStme,

members ofthe Diet,judges,andallotherpublicof 行cialshave the oblig紙ion to

respectandupholdtheConsti ロメtionofJapan.

The トJロPCSC Decision does not a様eCt the EIIくSAJス'shigh degree of

autonomy. Therightsand 丘eedomsofHongKongpeopleand 貴)reignnationals

are stil16LillyprotectedbytheBasicLaw.

Yours sincerely,

/

き

(Joyce Ho)
PrincipaIHongKongEconomicandTrade Representat ・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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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참고용) 

 

홍콩특별행정구 입법의원 자격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에 관하여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2020년 11월 11일 홍콩 입법회 의원 4명의 자격박탈을 발표하

였으며, 이는 동일 내려진 홍콩특별행정구 입법의원 자격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에 의거한 것입니다. 해당 입법의원 4명은 내년으로 예정

된 제 7대 입법회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되었지만 전인대 상무위가 제 6대 입법회 임기

를 1년 이상 연장함에 따라 2020년 11월 11일 까지 의원 자격이 유지되어왔습니다. 본 

서신을 통해 전인대 상무위 결정의 배경을 소개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합니

다.  

 

기본적으로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될 수 없는 일부이며, ‘일국양제’ 개념은 

무엇보다도 국가통합을 실현시키고 유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홍콩 기본법 제 104조는 

입법회 의원을 포함한 관선 공직자는 취임 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지할 것을 선

서하고 동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맹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홍콩의 관련 현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선거 출마를 위한 법적 조건이기도 

합니다.   

 

본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을 소개하자면, 최근 몇 년간 홍콩의 일부 시민들은 

‘홍콩 독립’이라는 개념을 공공연히 주장하였습니다. 제 6대 입법회 의원 당선자 중 

일부는 기본법 제 104조에 따른 선서를 하면서 ‘홍콩 독립’의 개념을 지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선서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본법 이행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권력 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2016년 11월 7일 기본법 제 104조

에 대한 해석을 발표하였습니다.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본 해석 결

의안은 선서자가 허위 선서를 하거나 선서 후에 선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에 의거하여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6대 입법회 의원 4명(알빈 영, 데니스 곽, 곽가기, 케네스 렁)은 당초 9월 6일로 

예정되었던 2020년 입법회 총선거에 출마하고자 입후보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의 입후보 신고는 입후보 등록 기간이 종료되기 전, 선거관리관에 의해 무효로 판단되어 

해당 의원들은 제 7대 입법회 선거 출마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선거관리관은 해당 4

명 의원의 행위가 기본법을 지지 및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서약 

등 현지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른 후보자의 서약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심각한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2020

년 7월 31일, 2020년 입법회 총선거를 1년 뒤로 연기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제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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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함으로 인해 생기는 입법 기관의 공백을 메우고자 2020년 8월 

11일, 전인대 상무위는 제 6대 입법회가 ‘홍콩특별행정구 제 7대 입법회 임기가 시작

될 때까지 1년 이상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의 

해당 결정은 제 6대 입법회의 지속적인 운영에 관하여 내려진 결정이었고 제 6대 입법회 

의원들이 임기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요건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당 입법의원 4명에 대하여 선거관리관은 해당 법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기본법을 지

지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서약한 충성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입법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이들을 계속해서 입법회 의원으로 

재직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일 것입니다. 상기 기술한 사안이 전인대 상무위가 

2020년 8월 11일에 내린 결정 및 전인대 상무위의 기본법 제 104조에 대한 해석과 관

련되어 있으므로,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해당 입법의원 4명의 자격에 대해 스스로 결

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홍콩 정부는 중앙인민정부에 전인대 상무위에서 관여

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기본법 지지 및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 서약에 관한 법

적 요구사항과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입법회 의원의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래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홍콩 독립’을 주장하거나 지지함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과 주권행사의 인정을 거부함 

 외국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요청하여 홍콩의 내정에 간섭하도록 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타 행위를 자행함  

법에 따라 입법의원이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되면, 해당 의원은 즉시 

입법회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기 기술한 행위(들)에 관여하여 차기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 해당 현직의원 4명은 따라서 즉시 의원자격이 박탈됩니다.    

 

상기 배경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a)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입법회 의원은 반드시 기본법을 지

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을 서약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기

본법에 의거하여 내려진 결정입니다. 자격이 박탈된 입법의원 4명은 해당 법에 

의거하여 기본법을 지지하지 않고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해 맹세한 충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회 선거 출마 자격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b) 본 결정은 입법회 의원이 홍콩특별행정구의 기본법 지지 및 충성 서약에 대한 법

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지 명확한 지침

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입법의원들이 의도치 않은 자격박탈로 이어지

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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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세계의 어느 국가도 자국 국민의 외국 혹은 외부 세력의 내정간섭을 추구하는 

행위, 자국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용인하지

는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인권에 대한 국제규약에도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의 특정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보편적으로 용납

할 수 없는 주권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국가체제에 대한 충성 서약과 국가 법률을 지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디에서나 공직자

에게 적용되는 국제적 규범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의회 의원은 반드시 미국 헌법

을 지지하고 수호할 것을 맹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

다. 영국에서는 왕실에 대한 충성 서약을 거부하는 국회의원은 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천황 또는 섭정뿐만 아니라 장관, 국회의원, 판사 및 모든 기타 공직자는 

일본의 헌법을 존중하고 지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높은 수준의 자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

다. 홍콩 시민과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는 기본법에 의하여 계속해서 온전히 보호됩니

다.  

 

 

 

홍콩특별행정구정부 경제무역대표부 

  수석대표 하각산 (Joyce Ho, 조이스 호) 배상 

 

 

 


